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심 사 경 위

가.제안일자 및 제출자 :2008.11.17 (월)평창군수

나.회부일자 :2008.11.25 (화)

다.상정일자 :2008.12.03 (수)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가.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나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규정을

보완 개정함으로서 공직자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나.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

1)안 제5조제3항 신설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

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3.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진영)

가.「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본 조례안은 지난 6월경 논란이 되어 온 고위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를 불교에서 문제 삼으면서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 요구가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지

말고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심사결과 :원안가결

6.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